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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파라타워 입주자모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축과 [2017-건축과-32697(2017년12월8일)]로 분양신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축과–32697입주자모집공고 승인(2017년12월8일)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7–건축과–신축허가-115]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90-70번지 외 5필지(90-68번지, 90-69번지, 90-71번지, 90-72번지, 90-76번지 )
▣ 대지면적 : 1,172.20㎡
▣ 연 면 적 : 13,087.4663㎡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6층(기계실/전기실), 지하5~지하2층(주차장), 지하1층(근린생활시설,주차장), 지상1~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지상7층(도시형생활주택), 지상8~18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6층~지상18층 1개동 228세대(도시형생활주택 85세대, 오피스텔 143세대)
▣ 본 건축물은 단층설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으로 복층으로 시공되지 않음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구 분 타입
공급

실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벽체공유 세대공유

오피스텔

(업무시설)

A 80 19.9578 2.1342 11.9877 34.0797 1.3485 10.0079 45.4361 3.9679 

B 10 20.8578 2.1342 12.5283 35.5203 1.4093 10.4592 47.3888 4.1391 

C 20 19.3918 2.0102 11.6478 33.0498 1.3102 9.7240 44.0840 3.8492 

D 22 41.1630 3.0210 24.7248 68.9088 2.7811 20.6411 92.3310 8.0643 

E 10 42.8970 3.0870 25.7663 71.7503 2.8983 21.5107 96.1593 8.4000 

F 1 82.8779 4.8111 49.7818 137.4708 5.5994 41.5588 184.6290 17.6752 

    (단위 : ㎡)

구 분 타입
공급

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벽체공유 세대공유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A 40 15.7920 1.8800 9.4855 27.1575 1.0670 11.1277 39.3522 3.6835

A1 20 15.7920 1.8800 9.4855 27.1575 1.0670 11.1277 39.3522 3.6835

B 15 16.2990 1.8830 9.7901 27.9721 1.1012 11.4850 40.5583 3.7974

C 10 14.4400 1.7620 8.6736 24.8756 0.9756 10.1750 36.0262 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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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구 분 타 입 층 별
공 급

실 수

분 양 가 격 계 약 금

(1 0 % )

중 도 금 잔 금

(4 0 % )
분 양 금 액 대 지 비 건 축 비 부 가 세

1 회 (1 0 % ) 2 회 (1 0 % ) 3 회 (1 0 % ) 4 회 (1 0 % ) 5 회 (1 0 % )

계 약 시 2 0 1 8 .0 6 .2 0 2 0 1 8 .1 2 .2 0 2 0 1 9 .0 7 .1 9 2 0 1 9 .1 1 .2 0 2 0 2 0 .0 3 .2 0 입 주 지 정 일

오

피

스

텔

A

8~9층 16   231,777,500 139,625,000  83,775,000 8,377,500 23,177,750  23,177,750  23,177,750  23,177,750  23,177,750  23,177,750  92,711,000  

10~12층 24   233,748,750 140,812,500  84,487,500 8,448,750 23,374,875 23,374,875 23,374,875  23,374,875  23,374,875  23,374,875 93,499,500 

13~15층 24   236,238,750 142,312,500  85,387,500 8,538,750 23,623,875 23,623,875 23,623,875  23,623,875  23,623,875  23,623,875 94,495,500 

16~17층 16   238,625,000 143,750,000  86,250,000 8,625,000 23,862,500 23,862,500 23,862,500  23,862,500  23,862,500  23,862,500 95,450,000 

B

8~9층 2   241,115,000 145,250,000  87,150,000 8,715,000 24,111,500 24,111,500 24,111,500  24,111,500  24,111,500  24,111,500 96,446,000 

10~12층 3   243,190,000 146,500,000  87,900,000 8,790,000 24,319,000 24,319,000 24,319,000  24,319,000  24,319,000  24,319,000 97,276,000 

13~15층 3   245,783,750 148,062,500  88,837,500 8,883,750 24,578,375 24,578,375 24,578,375  24,578,375  24,578,375  24,578,375 98,313,500 

16~17층 2   248,273,750 149,562,500  89,737,500 8,973,750 24,827,375 24,827,375 24,827,375  24,827,375  24,827,375  24,827,375 99,309,500 

C

8~9층 4   224,515,000 135,250,000  81,150,000 8,115,000 22,451,500 22,451,500 22,451,500  22,451,500  22,451,500  22,451,500 89,806,000 

10~12층 6   226,382,500 136,375,000  81,825,000 8,182,500 22,638,250 22,638,250 22,638,250  22,638,250  22,638,250  22,638,250 90,553,000 

13~15층 6   228,768,750 137,812,500  82,687,500 8,268,750 22,876,875 22,876,875 22,876,875  22,876,875  22,876,875  22,876,875 91,507,500 

16~17층 4   231,155,000 139,250,000  83,550,000 8,355,000 23,115,500 23,115,500 23,115,500  23,115,500  23,115,500  23,115,500 92,462,000 

D

8~9층 4   467,808,750 281,812,500  169,087,500 16,908,750 46,780,875 46,780,875 46,780,875  46,780,875  46,780,875  46,780,875 187,123,500 

10~12층 6   471,751,250 284,187,500  170,512,500 17,051,250 47,175,125 47,175,125 47,175,125  47,175,125  47,175,125  47,175,125 188,700,500 

13~15층 6   476,731,250 287,187,500  172,312,500 17,231,250 47,673,125 47,673,125 47,673,125  47,673,125  47,673,125  47,673,125 190,692,500 

16~18층 6   481,815,000 290,250,000  174,150,000 17,415,000 48,181,500 48,181,500 48,181,500  48,181,500  48,181,500  48,181,500 192,726,000 

E

8~9층 2   487,106,250 293,437,500  176,062,500 17,606,250 48,710,625 48,710,625 48,710,625  48,710,625  48,710,625  48,710,625 194,842,500 

10~12층 3   491,256,250 295,937,500  177,562,500 17,756,250 49,125,625 49,125,625 49,125,625  49,125,625  49,125,625  49,125,625 196,502,500 

13~15층 3   496,443,750 299,062,500  179,437,500 17,943,750 49,644,375 49,644,375 49,644,375  49,644,375  49,644,375  49,644,375 198,577,500 

16~17층 2   501,631,250 302,187,500  181,312,500 18,131,250 50,163,125 50,163,125 50,163,125  50,163,125  50,163,125  50,163,125 200,652,500 

F 18층 1   961,658,750 579,312,500  347,587,500 34,758,750 96,165,875 96,165,875 96,165,875  96,165,875  96,165,875  96,165,875 384,6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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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구 분 타 입 층 별
공 급

세 대 수

분 양 가 격
계 약 금

(1 0 % )

중 도 금
잔 금

(4 0 % )

분 양 금 액 대 지 비 건 축 비 부 가 세
1 회 (1 0 % ) 2 회 (1 0 % ) 3 회 (1 0 % ) 4 회 (1 0 % ) 5 회 (1 0 % )

계 약 시 2 0 1 8 .0 6 .2 0 2 0 1 8 .1 2 .2 0 2 0 1 9 .0 7 .1 9 2 0 1 9 .1 1 .2 0 2 0 2 0 .0 3 .2 0 입 주 지 정 일

도

시

형

생

활

주

택

A

3층 8 225,000,000  140,625,000  84,375,000 -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90,000,000  

4~5층 16 227,000,000 141,875,000 85,125,000 -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90,800,000 

6~7층 16 229,000,000 143,125,000 85,875,000 -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91,600,000 

A 1

3층 4 224,500,000 140,312,500 84,187,500 - 2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89,800,000 

4~5층 8 226,500,000 141,562,500 84,937,500 - 22,650,0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90,600,000 

6~7층 8 228,500,000 142,812,500 85,687,500 - 22,850,000 22,850,000 22,850,000  22,850,000  22,850,000  22,850,000 91,400,000 

B

3층 3 231,450,000 144,656,250 86,793,750 - 23,145,000 23,145,000 23,145,000  23,145,000  23,145,000  23,145,000 92,580,000 

4~5층 6 233,510,000 145,943,750 87,566,250 - 23,351,000 23,351,000 23,351,000  23,351,000  23,351,000  23,351,000 93,404,000 

6~7층 6 235,580,000 147,237,500 88,342,500 - 23,558,000 23,558,000 23,558,000  23,558,000  23,558,000  23,558,000 94,232,000 

C

3층 2 205,370,000 128,356,250 77,013,750 - 20,537,000 20,537,000 20,537,000  20,537,000  20,537,000  20,537,000 82,148,000 

4~5층 4 207,200,000 129,500,000 77,700,000 - 20,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82,880,000 

6~7층 4 209,030,000 130,643,750 78,386,250 - 20,903,000 20,903,000 20,903,000  20,903,000  20,903,000  20,903,000 83,6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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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약일
추첨 및 

당첨자발표일
계약일 청약장소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당첨자 공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2018. 01. 10

09:00  ~ 12:00

2018. 01. 10

13:00  ~ 15:00

2018. 01. 10

16:00  ~ 18: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90-70번지(1층)

추첨에 의해

층･호수･타입을

무작위로 결정

당사 견본주택 게시

▣ 공통사항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총 공급금액은 타입별, 층, 향, 위치, 조망권 등에 따라 공급금액이 다르오니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또는 계약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택법 시행규칙 2조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로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상기 세대 발코니 확장은 외관의 통일성 및 소형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무상으로 제공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타입별 대지지분은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금

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

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로서 『주택법』제64조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분양신청 자격 및 일정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분양 호실의 20%를 서울특별

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선정함.
   • 분양계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 01. 04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분양신청 접수일정 : 2018년 01 월 10 일 청약신청 접수

▣ 분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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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은행 무통장 입금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1,000만원
(타입 구분 없이 동일)

 • 오피스텔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205-910014-45205
 • 도시형생활주택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205-910014-46905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 후 견본주택으로 내방하여 청약접수)
 (청약자와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 인감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 청약 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청약 신청인 명의)

법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1통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 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청약 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급신청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
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방법
   • 신청청약자에 한해 공개추첨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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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KEB하나은행 205-910014-45205 대한토지신탁㈜

도시형생활주택 KEB하나은행 205-910014-46905 대한토지신탁㈜

구  분 환불 일시 환불방법 필요서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2018. 01. 11.( 목 )

이후~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무통장입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기준 15영업일 내)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본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신분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제3자 대리인]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성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  

   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유의사항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  
    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호실 발생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18. 01 . 10 ( 수 ) ( 16시부터 )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90-70번지 1층)
   • 계약대금납부 : 계약금은 지정계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임
  ※ 회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요망(예시 : 701호 계약한 홍길동 7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정식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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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 청약 접수(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계약금에서 기지급한 청약신청금을 감한 금액) 무통장 입금증

법인 신청시

• 청약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사본 1통(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계약금에서 기지급한 청약신청금을 감한 금액)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시 구비사항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1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  
    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  
    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중도금 대출 이자는 전액 무이자임
  • 공급회사는 중도금의 납부 금액 및 일정을 별도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유의 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층·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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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 됨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함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 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됨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

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준공예정일 : 2020년 07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0년 08월 예정
  •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  
    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준공예정일과 입주예정일의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공지 함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  
    시일전에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10의2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

주지정 개시일전에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에 의거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에 의거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기준 내진등급 Ⅰ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 표시사항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길 바람(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 ㎡ × 0.3025)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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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의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향에 따라 일조 및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을 참조  
    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분양 면적 증감이 없는 시설물(가구 등)배치, 구획(칸막이)변경, 입면도상의 마감자재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계약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의 명칭, 호수표시, 외부색채의 계획은 관할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임대수요 및 예상 수익률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 및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 시공  
    사에게 제기할 수 없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  
    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시행사, 시공사에게 위탁함
  •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 확장부분에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본 건축물은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공용시설(주차장, 기계･전기실, 기타부대시설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

에 따라 균등부과될 수 있음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주차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
  • 입주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만 사용 가능함(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세대의 입지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주차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형생활주택의 서비스면적은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공급 세대는 관련법 등에 적법하게 인접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지외부 기타 건축물 등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바람
  • 본 건축물 외관에 당사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명칭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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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거주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단지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및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동 배치 특성상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건물 특성상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

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이 바뀔 수 있음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오피스텔 A타입만 설치되며 기타 타입은 설치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견본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을 참조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실외기실은 건물 외부에 층별 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벽면일부는 철제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창호의 구조형상, 프레임 및 개폐창호의 위치, 색상, 유리사양, 방충망, 하드웨어 등은 기능성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사용되는 창호 및 유리는 본 공사시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동급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의 유리사양은 사중유리로 시공됨
  •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가구 하부에는 시공의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됨에 따라 바닥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씽크대후면, 씽크대벽체 선반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 후면에는 도배가 시공되지 않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홍보용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및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시공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시공 여건, 성능/기능/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프레임 및 유리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좌변기, 수전, 유리파티션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 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사항은 숙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 및 지상 P.D 공간을 공동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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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대 개별난방으로 난방용 보일러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조리용 기구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구가 설치되며 우수 홈통이 설치되는 세대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실내에는 개별보일러가 설치되어 가동시 이에 따른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의 위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통신실, 관리실, 옥상 , 주차장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등의 관리비는 관

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 배기구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장의 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마감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외부 창호를 OPEN한 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마루판 빗물침투, 아래층 누수 등)에 대해서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주차공간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입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주차공간을 개인 주차전용 공간으로 점용할 수 없음
- 옥상, 단지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내용(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11,531,130,000원 제 01282018-104-00001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분양보증약관 주요내용
 ■ 보증사고

 ①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

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
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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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

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

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
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합니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

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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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

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

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
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내용 (오피스텔)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25,296,408,000원 제 01282018-104-00002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오피스텔) 분양보증약관 주요내용
■보증사고

 ①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

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

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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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
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

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
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합니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분양광고】 건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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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

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

가된 채무

 14. 건분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

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 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합니다)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
양권 양수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원창개발외 8인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원창개발 

외 8인 이고, 동우개발(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중 오시공, 미시공 등 시공상 하자는 시공자가, 설계상 하자는 위탁자 ㈜원창개발외 8인 및 시공사 동우개발(주)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원창개발외 8인]과 수탁자[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

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ㆍ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주)원창개발외 8인]에게 면책적ㆍ포괄적으로 이전됨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원창개발외 8인]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본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권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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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행수탁사 겸 매도인 시행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대한토지신탁㈜ ㈜원창개발 외 8인 동우개발㈜ ㈜진디엔씨

사업자등록번호 116-81-65952 110-81-95370 136-81-12051 606-86-63388

구  분 건축감리 토목감리 전기･통신･소방감리

회사명 위드인건축사사무소 ㈜세방이앤에스 라인기술단(주)

감리금액 ₩269,698,000 ₩18,500,000 ₩27,500,000

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 분양대금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대한토지신탁㈜임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 사업관계자 명칭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90-70번지 1층 / 문의 : 02)362-212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